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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3    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9다292026(본소)  채 부존재 인

2019다292033( 소)  손해 상

2019다292040( 소)  손해 상

원고( 소피고)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한국마사회

소송 리인 법 법인( 한) 장

담당변 사 승 외 3인

피고( 소원고)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피고( 소원고)

피고( 소원고), 피상고인

피고( 소원고) 1 외 3인

소송 리인 변 사 건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9. 9. 27. 고 2018나2068224(본소), 2068231

( 소), 2068248( 소) 결

 결  고 2020. 6. 25.

주      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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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( 소피고)  상고를 모  각한다. 

피고( 소원고) 1  상고를 각하한다. 

상고 용  원고( 소피고)  상고  인한 부분  원고( 소피고)가, 피고( 소원고) 1

 상고  인한 부분  피고( 소원고) 1이 각 부담한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 (상고이  출 간이 지난 다  출  상고이 보충 들  이를 보충하

는 범 에 )를 단한다. 

  1. 원고( 소피고)  상고이 에 한 단

  가. 본  사실 계

  원심이 인용한 1심 결 이  에 르면 다  사실  알  있다. 

  (1) 원고( 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는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‘ 런 크 울’(이하 

‘이 사건 경마공원’이라 한다)  운 하고 있다.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는 훼  분재 

등  재 하는 훼단지가 있다. 피고( 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 2, 피고 3, 피고 4, 

피고 5가 운 하는 훼농원  이 사건 경마공원  북  경주 부  200∼300m 도 

떨어  있다. 피고 1이 운 하는 분재농원  이 사건 경마공원  북  경주 부  

550m 도 떨어  있다.  

  (2) 피고들  원고를 상  2015. 12.경 앙 경분쟁조 원회(이하 ‘ 앙 경 ’라 

한다)에 경분쟁 재 신청  하 다. 그 이 는 원고가 겨울철마다 이 사건 경마공원에 

결  지하  하여 뿌린 소  지하 가 염 었고, 염  지하 를 사용하여 

분재  훼 등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. 원고는 경분쟁 재 신청 사건에 하지 않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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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채 부존재 인  소를 하 고, 피고들  손해 상  구하는 이 사건 소

를 하 다.  

  나. 손해 상책임  립 여부(상고이  1 ) 

  (1) 경 책 본법 44조 1항  ‘ 경 염  피해에 한 과실책임’이라는 목

 “ 경 염 는 경훼손  피해가 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 염 는 경훼

손  원인자가 그 피해를 상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고 있다. 이는 민법  불법행  규

에 한 특별 규 ( 법원 2008. 9. 11. 고 2006다50338 결 등 참조), 경

염 는 경훼손 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 상  청구할  있는 근거규 이

다. 라  경 염 는 경훼손  피해가 생한 에는 그 원인자는 경 책

본법 44조 1항에 라 귀책사 가 없 라도 피해를 상하여야 한다( 법원 2017. 

2. 15. 고 2015다23321 결, 법원 2018. 9. 13. 고 2016다35802 결 참조). 

  일  불법행  인한 손해 상 청구사건에  가해자  가해행 , 피해자  손

해 생, 가해행  피해자  손해 생 사이  인과 계에 한 증명책임  청구자인 피

해자가 부담한다. 다만 염이나 질 염 등에 한 공해  손해 상  청구하는 

소송에  피해자에게 사실 인 인과 계  존재에 하여 과학  엄 한 증명  요

구하는 것  공해  인한 사법  구 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  있다. 면에 

․경 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  뿐만 

아니라 가해자는 손해 생  원인  폐할 염 가 있  에, 가해자가 어떤 해한 

원인 질  출하고 그것이 피해 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생하 다면 가해자 에  

그것이 해하다는 것 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  피해자  손해 생 사이  인

과 계를 인 할  있다. 그러나 이 경우에 어도 가해자가 어떤 해한 원인 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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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한 사실, 해  도가 사회통 상 참  한도를 는다는 사실, 그것이 피해 건에 

도달한 사실,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한 사실에 한 증명책임  피해자가 여 히 

부담한다( 법원 2013. 10. 11. 고 2012다111661 결, 법원 2019. 11. 28. 고 

2016다233538, 233545 결 참조).

  (2) 원심  다 과 같  이  경 책 본법 44조 1항에 라 원고  손해

상책임이 인 다고 단하 다. 

  (가) 원고는 겨울철마다 경주  모래  결  지하  하여 이 사건 경마공원  

경주 에 다량  소  뿌 다. 뿌 진 소  속  스며들어 지하  입 었

 것  보인다.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  염소이 농도는 농업용  질 인 

250mg/L  과하거나 이에 근 한 이다. 과천시 주암동 부근  지하 는 이 사

건 경마공원 북쪽에  피고들  농원이 한 곳  지나 양재천 향  르고 있

므 , 다량  소  입 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  염소이 농도  상승에 향  

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

  (나) 경 리공단  2008. 7. 23.부  2008. 11. 23. 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  

토양과 지하  경  조사하 는데, 원고가 경주 에  사용한 염분에 한 염 질

이 지하  러 들어가 인근 지역  이동하  가능  추 하 다. 

  (다) 이 사건 경마공원  북  경주  인근에  농원  운 하  사람들  2008 경 

이 사건 피고들과 같  이  원고를 상  앙 경 에 경분쟁 재 신청  하

다. 당시 국립원 특작과학원 농업연구 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가 2013. 3.경, 

2013. 4.경 시한 견  이 사건 경마공원에  사용한 소  인한 지하  질

염이 농작 에 피해를 입힌 것  추 다는 것이다. 앙 경 는 2013. 4. 12.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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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6. 20. 원고  손해 상책임  인 하는 재 결  하 다. 원고는 재 신청인들

 상  채 부존재 인  소를 하 고, 재 신청인들  원고를 상  손해 상

 구하는 소를 하 다. 1심 법원  원고  손해 상책임  인 하 다( 울

앙지 법원 2015. 11. 27. 고 2013가합525255, 552806 결). 항소심  2017. 1. 23. 

원고  손해 상책임  인 하는 취지  조  갈 하는 결  하 고,  결  그 

 그  었다( 울고등법원 2015나2075801, 2075818 ). 

  (라) 주식회사 신  2016. 3. 30. 원고  ‘ 런 크 울 지하  향조사’에 

한 용역계약  체결하고 2016. 11. 30. 보고 를 작 하 다. 그 내용  이 사건 경마

공원 인근 지하  염  주요한 원인  원고  소  살포를 지 하는 것이다. 

  (3) 원심 결 이 를 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단  에  

본 법리에 른 것  당하다. 원심 단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논리  경험  

법 에 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 상책임 등에 한 법리를 

해한 잘못이 없다.     

  다. 손해 상 범  책임  한(상고이  2, 3 ) 

  (1) 감 인  감  결과는 감 법 등이 경험 에 하거나 합리 이 없는 등 

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 하여야 한다( 법원 2014. 10. 15. 고 2012다18762 

결 참조). 

  가해행  피해자 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생하거나  경우 피해자 

 귀책사 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 부를 상시키는 것이 

공평  이 에 하는 경우에는 법원  그 상액  하면  과실상계  법리를 추 

용하여 손해  생이나 에 여한 피해자  요인  참작할  있다. 불법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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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한 손해 상 청구사건에  책임감경사 에 한 사실인 이나 그  하

는 것  그것이 평  원 에 추어 히 불합리하다고 인 지 않는 한 사실심

 권사항에 속한다(  법원 2016다35802 결 참조).

  (2) 원심  다 과 같이 1심 감 인  감 결과를 아들여 손해  범 를 인 하

고 원고  책임  한하 다.

  (가) 1심 감 인  다 과 같이 손해액  산 하 다. ① 피고 2, 피고 3, 피고 5는 

철  목 등 , 피고 4는 꽃모종  경작하여 매하고 있다.  피고들  생 인 

경 도  훼재  황, 피고 3이 출하는 객 인 거래자료, 피고 4  매출처 원장 

등  토  염분 피해가 없었다면 닐하우스 재 면 에 해 얻   있었  입  

하고, 농원 운  식 등  고 하여 피해  한 다 ,  입에 피해  곱한 

액  손해액  산 하 다. 한 염분 피해를 지하  하여 다른 곳에  철  

등  경작하면  생한 토지 임 료 등과 고사한 훼를 처리하  하여 지출한 용

 손해액에 포함시켰다. ② 분재 농원  운 하는 피고 1에 해 는 개별 분재  가

격에 피해  곱한 액  손해액  산 하 다. 

  (나) 다만 분재  훼를 재 ․경작할  지하  질뿐만 아니라 토양, , 

료 그리고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장과 고사에 향  미 는  등  고 해 원

고  책임  40%  한한다.    

  (3) 원심 결 이 를 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채택한 감

결과에 경험 에 하거나 합리 이 없는 등 한 잘못이 있다고 볼  없다. 원심 

단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 채 논리  경험  법 에 

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 상  범  책임 한 등에 한 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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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해한 잘못이 없다. 

  2. 피고 1  상고에 한 단

  직권  피고 1  상고  법 여부에 하여 본다. 

  소송 리권  범 는 원  해당 심 에 한 지만, 소송 리인이 상소 

에 한 특별한 권한   았다면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상소장  출할 권한과 

가 있 므 ,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  이 있다면 소송 리인  이를 보

할  있고 원심 재 장도 소송 리인에게 인지  보  명할  있다( 법원 2013. 

7. 31.자 2013마670 결  참조).

  에 르면 다  사실  알  있다. 피고 1  원심 소송 리인  2019. 10. 5. 원

심 결  송달 았고, 2019. 10. 17. 원심 결에 해 상고를 하 다. 원심법원  

상소  특별 권   피고 1  원심 소송 리인에게 상고심 인지  송달료 보

명  하 나 불 하자, 원심 재 장  2019. 11. 5. 보 간 내에 인지를 보 하

지 않았  이  피고 1  상고장  각하하는 명  하 다.  명  2019. 11. 

6. 피고 1  원심 소송 리인에게 송달 었다. 피고 1  2019. 12. 19. 이 사건 상고장

 출하 다. 

  이러한 사실 계를 에 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피고 1이 소송 리인에게 원

심 소송  임하면  상소 에 한 특별 권  하 므 , 피고 1  소송 리인

에게 인지보 명  하고, 그 인지보 명 에 한 불  이  상고장  각하한 

원심 재 장  조 는 법하다. 라  피고 1  상고는 불변 간인 상고 간이 지난 

다   것  부 법하다.

  3.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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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고  상고는 이  없어 이를 모  각하고 피고 1  상고는 부 법하여 이를 각

하하며 상고 용  원고( 소피고)  상고  인한 부분  원고( 소피고)가, 피고( 소

원고) 1  상고  인한 부분  피고( 소원고) 1이 각 부담하도  하여, 법  일

 견  주 과 같이 결한다. 

  

재 장      법 이동원

주  심      법 재

            법 민

            법 노태악


